
신용카드·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방안 

 

(국세청, 2007. 6.) 

 

① 현행 실태 및 문제점 

 

○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

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

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음을 고려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

나 이중가격 제시,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

하면 이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함. 

 

② 개선 방안 

 

구 분 개선 방안 

현금거래  

신고·인증제도 도입 

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

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

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, 세무관서 확인 후 소비자에게는 

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%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

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 

현금·신용카드  

불법거래 신고  

포상금 제도 시행 

현금영수증 발급거부·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

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

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

하면, 세무관서 확인 후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(1인 연간 최대

한도 200만원)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(신용카드가맹

점 포함)을 부과 

현금영수증가맹점  

가입 의무화 

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

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,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

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

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. 

※ 금년에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(내년부터는 과

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)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지 

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.5%를 가산세로 부과 

 


